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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서독의 사회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그 결과: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및 이인소득자 모델과 관련 하여*1 )

이 미 화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서독의 90년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부정적인 결과, 

사회정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이인소득자 모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다. 1990년대 이

후 서독은 불안정한 노동 및 실업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노동

시장 및 가족형태구조의 변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

와 더불어 여성의 성별분업 및 가족과 노동참여에 대한 문화적 젠더 가치관도 변화하였다. 그

래서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 이에 대해 서독복지국

가는 보육정책 및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연금정책을 통해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와 그 결과와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는 90년대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그로인한 불이익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간의 모순으로 비롯된다는 이론적 테제 하에 

이루어진다.

[주제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보육정책,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 연금정책,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이인소득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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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western 

German labor market and German social policies in the 1990s with regard to the male 

breadwinner and dual-earner models. In that decade, while employment prospects grew 

precarious and unemployment increased in newly unified Germany, the family form was 

changing and diversifying. Due to both sets of factors, women increasingly focused on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n addition, women’s cultural values with regard to gender 

divisions were in flux. In particular they sought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after childbirth. 

This paper analyzes whether the welfare state in western Germany properly responded to the 

changes with social policies with regard to child care, parental leave, pensions, and access 

to positions. It is assumed that the disadvantages facing women entering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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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from the internal contradictions of women’s perceived cultural value and from social 

policies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traditional social values with regard to gender and 

work.

[Key Words]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child care policy, parental leave policy, labor 

market policy, pension policy, male breadwinner model, dual earn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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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70년대 이후 구서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 

및 실업의 증가 그리고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

선 7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고 생산

력 증대는 정체되었다. 이로 인해 총 노동규모

는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80년대에

는 고용자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반면에 실업률

은 높지 않아서 줄어든 노동규모에 맞게 노동

력이 분배되었다. 그 분배는 정규직이 아닌 비

정규직 고용 형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그

래서 80년대 중반 이후 정규직 고용은 쇠퇴하

게 되었다. 이를테면 1970년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고용의 비중은 84%에서 1995년에

는 68%로 감소되었다.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다양화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간

제 근로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대부분이 여성

의 의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시간제 근로형태

의 일부는 고용 및 사회보장정책의 보호를 받

았지만 저임금의 불안정한 짧은 시간제근로관

계(Geringfügige Arbeitsverhältnis)는 이러한 

사회적 보호로부터 미미한 지원을 받거나 배제

되었다.

이와 더불어 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 과정이 노동시장을 재

구조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 국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 분야

에서 짧은 시간제 근로 형태가 90년대에 급속

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창출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여성들이 고용되었다. 반면 

제조업 같은 남성적 직업에서의 일자리는 축소

되어 이것이 실업의 증가, 특히 남성의 실업 

증가를 이끌었다.1)

1) 서독에서 1985년 이후 1992년까지 고용자의 수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노동시

따라서 가구의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를 통한 여성의 소득이 중요해졌다. 특히 저학

력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필요했

는데, 이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낮은 

수준의 학력 및 노동지위 그리고 더 높은 실업

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이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69).

이와 더불어 70년대 이후 산업화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 과정이 노동시장을 재

구조화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 국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이 분야

에서 짧은 시간제 근로 형태가 90년대에 급속

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창출된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여성들이 고용되었다. 반면 

제조업 같은 남성적 직업에서의 일자리는 축소

되어 이것이 실업의 증가, 특히 남성의 실업 

증가를 이끌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를 통한 여성의 소득이 중요해졌다. 특히 저학

력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필요했

는데, 이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낮은 

수준의 학력 및 노동지위 그리고 더 높은 실업

위험성에 처했기 때문이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69).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

장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반면 실업률은 감

소하였다. 그러나 1992-1995년 사이에 이러한 

경향은 급격한 일자리 감소로 전환되었다. 특히 

제조업같이 남성이 지배적인 분야에서 984.000

개의 남성일자리와 390.000개의 여성일자리가 

감소되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43).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하였는데, 반면 탈산

업 과정으로 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어 

여성이 진입하게 됨에 따라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실업률이 낮았다. 1996년 여성실업자

의 수는 거의 120만이었고 남성의 실업자 수는 

150만을 넘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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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구조의 변화도 7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 이

혼율이 증가하였고 단독가구와 한부모가정 및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에 더 심화되었다. 슈피겔

(Spiegel 1997, 78)의 연구에 의하면 90년대 

가족 형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17%는 단독가구이었다. 그리고 

모든 부부의 3분의 1정도가 이혼을 했고 그 

중에 50%이상이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이와 

동시에 재혼율도 감소하였다. 한편, 혼자 자녀

를 양육하는 사람의 약 86%는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중 42%는 빈곤상한선 

하에 있었고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도 빈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이 

양부모가족(2%)보다도 한부모가족(26.9%)에서 

13배나 높았다.

이러한 노동시장 및 가족 구조변화로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

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와 가족 및 성별관계에 대한 젠더가치관도 변

화하였다. 따라서 70년대 이후 여성들은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노동참여형태는 노동중단과 시간제

근로라는 특징을 드러내었다. 우선, 70년대에 

여성들은 자녀출산 시에 노동을 중단하고 몇 

년 후에 재취업을 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경

제활동을 하였다. 이 시기에 여성들은 자녀출

산 후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시간제 근

로를 할 기회가 있었고, 시간제근로를 통해 자

녀출산 후에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Prinz 1994, 250).

이러한 경향은 1982-1998년의 콜(Kohl) 

정부시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70년대에 비해 특별

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이러한 노동시장 참여형태는 노동시장정책 및 

연금정책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첫째,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별관계에 

대한 여성의 의식에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변화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게 서독국가는 전

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

운 젠더 가치관에 기반 한 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였는가? 등과 같은 문

제제기를 하며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서독의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시장참여 형태 및 그

로 인한 불이익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60년대 이후부터 여성

의 노동시장참여 혹은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을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예를 들면, 보육정책, 양육휴가

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

정책이 기혼여성의 노동 참여와 일과 가족의 

양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미 오래 전

부터 이루어졌다 (Anxo et al. 2000;

Dingeldey 2002; Dingeldey 2003; Koch 

and Baecker 2004; Koch 2001; Rake 

2001; Gottschall and Hagemann 2002; 

Orloff 2002; Finch 2003; Gottschall and 

Bird 2003; Gornick and Meyers 2003; 

Wehner and Abrahamson 2003; Randall 

2002; Rosdahl and Weise 2000). 또한, 젠더 

관점에서 사회정책의 성격과 여성노동시장 참

여와의 관련성에 대한 다수의 선진복지국가간

의 비교 제도연구들이 이루어졌다 (Lewis 

1992, 2001, 2003, 2004; Orloff 1993, 

2000; Lewis and Ostner 1994). 그리고 서유

럽국가에서 좀 더 나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지

원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정치 영역에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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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들이 연계되어 실행되었고, 그 결과들이 분

석되었다 (Dingeldey and Reuter 2003a, 

2003b). 시레와 곳찰(Shire and Gottschall 

2007) 에 의해 국가의 역할이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루어졌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에서 독일의 가족정책

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진숙 2006, 2008; 임종헌·한형서 2011; 정

재훈·박은정 2012; 한경헌·어윤덕 2011). 우

선, 정재훈·박은정(2012)은 가족중심주의 관점

에서 이론적 분석지표와 분석틀을 제시하며 독

일 최근 가족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의 독일 가족정책의 변화가 명백한 

가족중심주의에서 선택적 가족중심주의로의 변

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진숙

(2006, 2008)은 젠더적 관점에서 최근까지의 

가족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

산율과 여성취업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낮은 수준의 양육수당이 성별분업을 유

지하고 공보육 지원의 부족이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은 가능하게 하나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이 불가능한 성별분업적 특징을 보

인다고 가족정책의 젠더적 성격에 대해 언급하

였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주로 국가복지정책

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

으로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70년대부터 서독 

여성들의 가족 및 성별관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서독 여성들의 젠더 가치관의 변

화를 검토하고 서독복지국가가 여성들이 원하

는 바를 반영하며 정책지원을 하였는지와 지원

된 정책들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서 벗어나 새로운 젠더 가치관, 즉 이인소득자 

모델을 지향하는지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 사례를 통해 

이론적 분석요소와 분석틀을 도출하며 사회정

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및 그 결과 간의 관련성에 관해 체

계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마

지막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에 보육정

책 및 양육휴가정책, 노동시장정책과 연금정책

의 어떤 구체적인 요소들이 변화되어, 어떤 결

과를 초래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젠더관점에서 

어떤 제도 요소들이 정책의 성격 변화에 중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피는 것이 이전 선

행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방법으

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결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이론적 개념들과 복지

국가의 정책지원과 여성의 가족 및 성별관계와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간의 상호

모순과 충돌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되는 여

성의 노동 시장 참여 형태를 초래한다는 이론

적 개념들을 소개한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개

념들을 토대로 이론적 분석틀을 도출하여 제시

한다. 둘째,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70년대 이

후 가족 및 성별관계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에 대한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관을 다룬

다. 셋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사회정책, 자

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간의 관련성에

서 양육휴가정책, 보육정책, 직업재교육프로그

램, 연금정책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정

책들의 젠더 가치관과 이들의 여성노동참여와 

삶에 미치는 문제점과 불이익을 검토한다. 마

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에서 산출된 정책분

석 결과를 제시하며 평등하고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동일하

게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 되어 국가의 주도

적인 역할에 의해 성 평등적이고 보편적으로 



     Vol. 46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6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개념들과 분석틀

1. 이론적 개념들

본 연구는 성별 관계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젠더 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별한 노동참여 형태 및 이의 부정적인 결과

와 사회정책간의 관련성을 다룬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사회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별관계 혹은 노동 시장에서의 경력 및 삶의 

질 보장 간에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위에

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정

책 같은 가족정책, 조세정책, 고용정책, 노동시

장정책, 연금정책 등의 사회정책은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연금 등

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및 사회보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소득보장이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노

동시장에서의 노동과 소득에 기반 한 기여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

여 형태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 및 삶의 질 보장 수준과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관련이 있다(Pfau-Effin-

ger and Geissler 1992). 특히 사회보장프로

그램, 탈 중앙화된 사회서비스의 조직, 가족정

책 그리고 조세정책은 결혼한 여성의 노동중단

과 사회보장이 되지 않는 고용을 지원한다. 다

시 말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행태가 노동

중단과 비지속적이고 저임금의 짧은 시간제 근

로일 때 이것은 노동지원법에 의한 지원프로그

램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노후보장의 위험을 초래한다.

홀스트와 마이어(Holst and Maier 1998, 

506)는 사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의 행동 간의 상호밀접성을 제시하

였다. 우선 그는 국가제도, 특히 사회정책 혹

은 복지정책 법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

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젠더계약, 즉 

무보수노동과 보수노동을 위해 어떤 성이 책임

을 져야 할 것인가와 노동계약의 규범은 무엇

이고 누가 이 노동관계에 소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을 통해 조정한다. 이러한 젠더계약과 노동계

약은 서독에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생계부양

자 전업주부모델) 및 정규직 노동관계로 특징 

지워졌다. 이 두 개념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

성은 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자기의 역할을 한다

는 의미에서 한 개념의 양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제도는 이러한 양면성

위에서 형성되었다(HInrichs 1996).

반면에 다수의 학자들이 젠더 관점에서 사

회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 가치관 그리고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삶의 질 간의 상호관련

성을 유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Lewis 1992; Lewis and Ostner 1994; 

Pfau-Effinger 1998). 이들의 연구 결과로 우

선, 사회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

는 영향은 젠더 레짐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젠

더 레짐 내의 국가마다 다르다(Lewis 1992; 

Lewis and Ostner 1994). 이러한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의 차이는 정책지원의 수준 및 방

법과 정책에 내포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혹

은 이인소득자 모델 등의 젠더 가치관과 관련

이 있다(Lewis 1992, 2001, 2003, 2004). 이

러한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이 보편적으

로, 충분하게, 성 평등적으로 그리고 국가에 

의해 지원될수록 정책은 노동자로서 여성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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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지향하고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결과를 이끈다(이미화 

2014).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노동시장과 가족

의 구조 변화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의미

가 쇠퇴하기 이전까지 서구 사회의 남성과 여

성의 공존의 삶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러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파생수급자로서 남성에 

의존한 사회보장획득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돌

봄 노동을 책임지는 반면 남성은 공적 영역에

서 생계부양자로 전일제 근로를 하는 공·사적 

영역에서의 남녀의 역할분담을 전제한다. 서유

럽 국가들은 어머니 및 아내 혹은 노동자로서

의 여성 역할의 정도에 따라 강한, 변형된 그

리고 약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Lewis 1992).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약함과 강함의 정도는 정책지원의 수준 

및 방법과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 관련이 있다. 이를 테면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및 아내로 규정하는 강한 남성 생계부

양자 모델에 기반 되어 있는 보육정책 및 육아

휴직정책지원은 선별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급

여 수준은 불충분하게 복지제공 주체는 민간의

존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지

원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제 

근로나 비지속적인 노동의 형태 그리고 순차적

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적과 

공적 역할 책임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Lewis and Ostner 1994).

한편, 서구 사회는 70년대 이후, 특히 90

년대 이후 노동시장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점차적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의미가 쇠

퇴하였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들은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서 성인노동자 모델 (Adult 

Worker Model)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Dual 

Earner Model)로 로 사회정책의 젠더적인 가

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며 이행하고 있다. 성인

노동자 모델은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성인의 

유급노동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전

제한다. 즉, 성인노동자 모델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 및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던 여성

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해 

한 가정에 두 명의 성인이, 즉 남녀가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루

이스(Lewis 2003,48)는 새로운 젠더가치관을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정치가 어느 정도로 정책

에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며 어느 대상

을 지원하는 지, 어떻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수준으로 

동시적인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지에 따라 

성별분업과 여성의 노동참여에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질 좋은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이와 연결된 충분한 사회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루이스(Lewis 

2001, 2003, 2004)의 연구들에서 노동지원 

대상, 고용지원의 수준과 방법, 일·가정양립의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영국, 네덜

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복지국가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성인소득

자 모델로의 이행과정에서 모든 성인의 노동시

장참여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경제적 자

립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

해서는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처럼 모든 

정책 지원이 일괄적으로 성인노동자 모델에 기

반 해서 연계되어 국가에 의해 보편적으로, 충

분하게 그리고 성 평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젠더 가치관, 사회정책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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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삶의 보장간의 

관련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국

가의 정책 지원과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젠더 

가치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파우-에핑어

(Pfau-Effinger 1998)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별관계 및 여성노동참여

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도 관심을 두었다. 그

에 의하면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등의 사회구

조적 변화 국면에서 여성의 노동참여와 가족 

및 성별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적 지원 요구에 서구의 복지국가는 다양하

게 대응하여 각기 다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성별분업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한다. 

모든 사회에는 가족과 성별분업에 대한 문

화적인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Pfau-Effinger 

1998). 이러한 가치관은 최소한 5개의 다양한 

젠더문화적인 모델 즉, 가족경제모델(das fa-

milienoekonomische Modell), 생계부양자 전

업주부모델(das Hausfrauenmodell der Ver-

sorgerehe), 생계부양자 일·가족양립모델(das 

Vereinbarkeitsmodell der Versorgerehe, 국

가의 보육지원이 있는 이인부양자모델(das   

Doppelversorgermodell mit staatlicher Kin- 

derbetreuung), 남녀협력적인 보육을 하는 이

인부양자모델(das Doppelversorgermodell  

mit partnerschaftlich Kinderbetreuung)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그에 의하면 사회구조적 변화 시기에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발전 속도가 다르거나 

서로 모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래

서 제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지배하

에 있는 반면에 여성 대부분의 젠더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불일치로 

인해 제도는 여성의 변화된 문화적 젠더 가치

관에 맞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젠더 가치관에 기반 되어 제

한적인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파우-에핑어(Pfau-Effinger 1998, 2001)는 

70년대에는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이 서독 

여성의 지배적인 젠더 가치관으로서 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생계부양자 전

업주부모델에서 일가족양립모델로 이행되었다

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제도

는 이러한 새로운 여성의 젠더가치관을 충분하

게 지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 된 복지국가 제도

는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는 여성의 특정한 노

동행태를 유인하고 이것과 관련한 노동경력이

나 사회보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Pfau-Effinger and Geissler 1992). 

뿐만 아니라 루이스(Lewis, 2003)도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서로 다른 젠더 가치관을 지향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

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

정된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성인노동자 모델로 일관되게 연계되

어 보편적으로, 충분하게, 국가에 의해 그리고 

성 평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론적 분석틀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개념들을 토대로 한 

이론적 테제와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 이후 서독은 불안정한 노동 및 실업

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화되었

다.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변화로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증

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와 가족 및 성별관계에 대한 젠더가치관도 변

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변화 

시기에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젠더가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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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에 있는 반면에 여성 대부분의 문화적인 

가치관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과 충동으

로 인해 제도는 여성의 변화된 젠더가치관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젠더가치관에 기반 되어 제한적인 수준으로 지

원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삶의 질 보장

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이

론적 테제 하에 이루어진다.

  

<표 1> 이론적 분석틀

한편, 90년대를 주 기점으로 서독의 사회

정책, 정책에 내포된 젠더가치관,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형태와 이로 인한 불이익 

혹은 배제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로서 첫째,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를 중심으

로 여성의 젠더가치관의 변화가 어떤 젠더가치

관을 지향하는지 검토를 한다.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혹은 아내로 인식하고 여성의 고용형태

에 있어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과 비지속적인, 즉 순차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성인노동자 모델

1) 여성의   젠더가치관

여성의 역할 어머니 및 아내 노동자

노동시장 참여형태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비지속적인 고용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고용

2) 지원정책

(1)양육휴가정책

(재정지원, 직장복귀)

(2)돌봄노동분배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수준이 낮음

지원을 함, 

그러나 지원수준이나 방법이 다름(2)보육정책

(국공립종일보육서비스제공 수

준, 정책지원대상 아동의 나이)

(3)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경력단절, 비지속적인 고용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형태, 그러

나   지원 수준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에 차이가 있음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인 고용

(4) 재교육프로그램

(정책지원대상, 재정지원)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수준이 낮음

지원대상 선별적이고 제한적

지원을 함, 그러나 지원수준이나   방

법이 다름

(5) 연금정책

(연금수급권자, 탈상품화 정도)

여성은 연금 피수급권자

파트너 혹은 배우자 및 국가에 

경제적 의존

탈상품화 정도는 낮음

여성 연금수급권자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개인화 달성을 지향

탈상품화 정도는 여성 개인의 노동시

장 참여형태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남

3) 정책간의 연계

여성의 젠더가치관과 국가 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젠더가치관간의 관계가 

혹은 여러 분야의 정책들간의 연계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혹은 각기 

다른 모델로 되는 것보다 성인 노동자 모델로 동일하게 연계될수록 동시

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 지원, 그러나 정책지원 수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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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의할 때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관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변화된 

젠더가치관에 상응하게 국가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벗어나 성인노동자 모델 

혹은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하여 정책지원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각의 정책

지원수준과 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

동경력 혹은 사회보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 한 정책은 

성 평등하지 않게 선별적인 대상을 충분하지 

않은 재정지원으로 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이나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

책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

간제 근로나 비지속적인 노동의 형태 그리고 

순차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적과 공적 역할 책임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야의 정책

간의 연계가 혹은 여성들과 국가의 지원 정책

이 서로 다른 젠더 가치관을 혹은 동일하게 남

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지향할 때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나 사회보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나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한

다고 할 수 있다. 

III. 여성의 노동참여와 

성별관계 및 가족에 대한 가치

관의 변화: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 혹은 동시적인 

일과 가족의 양립모델로의 변화

여성들의 노동과 성별관계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70년대 이후 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

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모델로 변화되었다

(Pfau-Effinger 1999,139). 새로운 가치관은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를 예견하면서 동시에 

사적인 자녀양육을 지지한다. 즉, 이 가치관은 

여성은 자녀출산 후 몇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이어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자녀

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과 가

족의 양립의 추구를 전제한다. 이러한 여성들

의 문화적 변화는 9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전업주부모델은 쇠퇴되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과 사적 유년기

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변화지 않았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이러한 변화는 

젊은 여성들의 인생설계의 변화를 통해 확인 

될 수 있다. 6·70년대에 젊은 여성들의 인생계

획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통일성이 있게 전통적

인 여성의 생애를 지향하였는데, 이후 점차적

으로 여성의 취업은 사회적 인정을 획득했다

(Geissler and Oechsle 1996,15). 80년대 이

후 여성의 인생설계는 변화하였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은 명확하게 동의되지 않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1982년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자아

에 대한 이해에서 아직도 여성이 우선적인 자

녀양육의 책임자이었다(Prinz 1994,253).

90년대에는 현대화된 문화적인 가치관이 

뚜렷하게 확산되었다. 20-30세의, 중간 정도

의 직업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리고 자

녀가 없는 젊은 여성들의 인생설계에 이중적인 

인생계획이 지배적인 가치관으로써 명백하게 

나타났다(Geissler and Oechsle 1996, 279). 

이 젊은 여성들은 지속적인 고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

다. 그들의 인생계획은 이중적인 설계로서 정

의 내릴 수 있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지

속적인 고용은 단절이 없는 지속적인 종일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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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아니라 가족적인 조건으로 인한 제한된 

노동중단국면과 시간제근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90년대 젊은 여성의 대부분은 어머니

로서 몇 년 동안 노동중단을 한 후 이어서 자

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지

속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Geissler and Oechsle 

1996,125). 이들에게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생애주기에서 직업은 한시적으로 가정 내의 노

동에 종속된다(Pfau-Effinger 1999,142). 여

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시기의 직업은 아동

과의 관계보다 덜 중요하다. 후에 어린 자녀가 

있는 생애국면이 종결될 때에 직업은 다시 의

미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젊은 여

성들은 자녀양육 생애국면에서 자기 자신을 전

업주부가 아니라 직업을 가진 여성으로서 자각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노동의 비지속성은 개

인의 주관적인 지속구조를 통해 극복된다. 즉 

자녀양육 생애국면은 이중적인 인생계획을 가

진 여성들에게 있어 직업포기가 아니라 지속적

인 직업 속에서의 일종의 휴식으로 다가온다

(Geissler and Oechsle 1996, 126). 그들은 

다시 직장으로의 복귀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가족적인 이유로 인한 노동단절의 극복을 의미

하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기대한다. 직

업훈련과 직업의 안정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했던 것처럼 일하기를 원한다. 그 외에 지속적

인 고용은 고용형태와 고용관계와도 관련이 있

다.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희망하는 남녀의 노

동시간 형태에 대한 질문에 답한 진술에서 다

양하고 상이한 남녀의 노동시간 형태를 엿볼 

수 있다(Engelbrech and Jungkunst 

1998,11). 4-6세의 자녀가 있는 일하는 여성

의 53%는 시간제 노동시간형태를 선호하고 

7%만 1인만 종일제로 일하는 형태를 원했다. 

이 외에 12%가 둘 다 종일제 근로시간형태를 

혹은 15%는 종일제보다 적게, 그러나 일반 근

로시간의 반 이상이 되는 근로시간 형태에 관

심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90년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가치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

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많은 여성들은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자녀양육기

에 시간제근로 형태를 선호하나 지속적이고 사

회보장이 되는 시간제 근로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관계 및 가족과 노동에 대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검토를 통해 특히 90년대 이후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모델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홀스트와 마이

어(Holst와 Maier 1998,510)가 서독에서는 남

녀 간의 고용과 가정 내의 노동의 영역에서 동

등한 분배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 몇 년 동안 노

동시장에서 벗어났다가 이어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

이 되는 시간제 근로를 바탕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원하였다. 

IV.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사회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형태 및 이로 인한 불이익

메달의 양 측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정규직고용관계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개념은 

서독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및 복지관련 법 규정

의 가치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정규직 고용관

계(Normalarbeitsverhältnis)는 자립적인 노동

관계로서 노동경과와 고용형태가 지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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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다. 이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규직 고용관계의 지

속성과 안정성은 남성 생계부양자가 가정 내의 

무보수 노동으로부터 면제받는 대신 가족부양

을 위해 그의 총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소모하

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반면에 가정 내의 노

동은 여성에 의해 전담된다. 보수노동은 일반

적으로 결혼한 여성에게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부가적인 

소득자로서 기대된다. 이러한 정규직고용관계 

및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두 개념은 서독의 

90년대의 사회정책, 노동시장정책, 가족정책 

및 조세정책에 전제되었다(Gottschall and 

Dingeldey 2000; Hinrichs 1996; Holst and 

Maier 1998; Quack 1993).

1. 양육휴가정책

독일에서는 1952년 모성보호법(Muttersc-

hutzgesetz)을 제정하여 여성근로자의 출산전

후 6주씩 12주 동안 산전후휴가(Mutterschut

-z)와 산전후휴가급여(Mutterschaftsgeld) 지

급을 보장하였다. 1979년에는 양육휴가의 근

간이 된 모성휴가(Mutterschaftsurlaub)와 휴

가급여 (Mutterschaftsurlaubsgeld)가 도입되

었고, 6개월 동안 휴가와 급여가 보장되었다. 

그 후 1986년에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

hungsgeldgesetz)이 제정되어, 10개월간의 양

육휴가와 양육휴가수당이 보장되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92년부터는 양육휴가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었고, 사회보험에 가입된 남녀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양육휴가는 한 쪽 

부모만이 실시할 수 있었으나 세 번까지 부모

가 교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육휴

가 수당은 18개월 동안 보장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부터는 24개월로 양육휴가수당의 

급여지급 기간이 확대되었다. 양육휴가 수당은 

휴가사용자가 일하지 않거나 주당 19시간까지 

파트타임제로 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었다. 그

리고 양육휴가를 마친 후, 이전의 업무 또는 

그와 동일한 업무로의 복구가 1992년부터 보

장되었다.

자료: Bird, 2001. P. 62

연수 휴가 급여명칭 급여기간 휴가기간

1952-1968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수당
산전6주, 

산후6주
산전6주, 산후6주

1968-현재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수당
산전6주, 

산후6주
산전6주, 산후6주

1979.7.1-1985.12.31 모성휴가 모성휴가수당 6개월 6개월

1986.1.1-1987.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0개월 10개월

1988.1.1-1988.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2개월 12개월

1989.1.1-1990.6.30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5개월 15개월

1990.7.1-1991.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8개월 18개월

1992.1.1-1992.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18개월 36개월

1993.1.1.-2000.12.31 양육휴가 양육휴가수당 24개월 36개월

<표2> 1952년 이후 모성보호와 양육휴가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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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

장 참여는 노동중단과 시간제근로로 특징을 나

타냈다. 곳찰과 버드(Gottschall and Bird, 20

03)에 의하면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가 

노동중단의 실시 및 기간과 직장복귀의 시점과 

관련해서 모성휴가의 규정으로 규격화되었다고 

한다. 즉, 서독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자녀출산 

이후 일을 중단하고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양육휴가의 도입과 

확대는 어머니의 노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끼쳤

다고 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Hol-

st and Schupp 1996; Landenberger 1991). 

1995년 양육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

춘 여성의 98%가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곳찰과 버드(Gottschall and Bird 2003)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1992년 양육휴가가 3년으로 확대되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가 보장되었는데, 이후 

어머니의 거의 90%가 양육휴가를 실시하였고 

3.4%만이 중단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였

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양육휴가 후 직장으

로 복귀를 하였는데 여성의 52%가 법이 규정

한 것보다 더 오랫동안 42개월 정도로 휴가를 

실시하였다. 여성의 23%는 30개월을 지나서 

직장으로 복귀하였고 적은 수의 여성만이 2년 

내로 복귀하였다. 반면에 모성휴가나 단기 양

육휴가처럼 휴가기간 규정이 짧을수록 사용하

는 휴가 기간이 짧고 직장복귀 시점도 빠른데, 

모성휴가로부터 1년 후 혹은 짧은 양육휴가로

부터 18개월 후 어머니의 40%가 직장복귀를 

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125). 이

를 통해 이전시기보다 1992년 법 개정으로 양

육휴가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 이후 여성들이 

자녀출산 후 완전히 노동중단을 하고 양육휴가

를 더 오랫동안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휴가가 여성의 노

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에 따라 상이

하였다(Gottschall and Bird 2003). 고학력 여

성들은 법 규정대로 장기 양육휴가를 완전히 

다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종일제 근로를 

위해 자녀양육과 가사를 위한 대체 인력을 고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학력이고 낮

은 노동지위에 처한 여성은 법이 정한 기한을 

완전히 활용하고 재취업 시에는 시간제근로 혹

은 짧은 시간제 근로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

었다. 

한편, 양육휴가의 사용기간은 이어지는 노

동시장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복귀 보장은 90년대의 고용 위기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 이행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기한을 넘어서 양육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재취업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시간제 일자리 부족(24%), 부족한 

보육서비스 제공(24%), 부족한 직업기술(13%) 

그리고 나이(15%) 등이 양육휴가자의 재취업

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였다(Prinz 1994,254). 

이를 테면 1995년 말 1990-1992년에 양육휴

가를 실시한 근로자의 반은 3-5년 중단을 한 

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중의 

3분의 1일은 자녀출산으로 다시 양육휴가를 

실시했고 7분의 1은 일하고 싶었으나 자녀양

육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외

에 10분의 1은 취업에 관심이 없었고, 1%는 

실업신고 혹은 구직을 하였다(Engelbrech, 

Gruber and Jungkunst 1997, 163).

그리고 양육휴가의 실시는 생활수준보장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양육휴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거나 주당 19시간까지 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으로 일

을 중단하거나 짧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함에 

따라 임금 대체 수준의 근로소득을 기대할 수

가 없다. 이 외에도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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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급여 수혜를 위한 소득상한성은 가족의 

큰 재정적인 악화를 가져왔다. 원래 양육휴가

수당은 6개월까지는 조건 없이 다 지급하고 7

개월째부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다. 그러

나 1994년 이후 첫 번째 달부터 소득에 비례

하여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첫 6개월 동안 

부부가구는 100.000 DM, 한 부모 가구는 

75.000 DM이 연간 소득 상한선이었고 7개월

째부터는 부부가구는 29.400 DM, 한 부모가

구는 23.700 DM의 연간 소득까지 전액이 지

급되었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낮아져서 이로 인해 1987년 7개월째

부터 양육휴가수당 전액을 받는 가구는 83,6%

에 달하였는데 1998년에는 52.2%로 급감하였

다. 또한 1986년에 600DM으로 양육휴가수당

이 도입되었는데 이후 임금소득의 상승에도 조

정이 되지 않아 1999년에는 실제가치가 

460DM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600DM의 양육휴가수당은 양육휴

가로 인한 소득의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

이 아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이 적은 여

성에 의해 휴가기간 동안 가정 내의 돌봄 노동

이 수행되었다. 남녀가 세 번까지 번갈아 양육

휴가를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도 낮은 수

준의 양육휴가수당은 남성들이 휴가를 실시하

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

서 이것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강화를 초래하

였다. 우선, 1995년 양육휴가를 실시한 자 중

에 98%는 여성이었고, 반면에 남성은 1.8%만

이 실시하였다(Schneider and Rost 1998, 

219; Vaskovics and Rost 1999, 42). 1993

년 어린 자녀가 있고 종일제 근로를 하는 남성

은 양육휴가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90년대 

경제 위기와 3년으로 휴가기간이 연장된 것은 

남성에게 있어 반대의 유인효과를 내었다. 이

미 종일제 근로를 하는 3세미만의 자녀가 있

는 남성의 44%는 그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하

였다. 최대 600DM이라는 낮은 수준의 양육휴

가급여는 가족을 부양할 소득 대체 수준이 되

지 않고 양육휴가로 인한 소득손실은 더 높은 

소득을 버는 남성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주로 여성이 휴가를 실시하였다. 이는 

여성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78%는 첫 자녀를 출산

하기 전에 배우자보다 뚜렷하게 더 많이 벌었

다. 게다가 총 가구의 92%는 두 번째 자녀 출

산 전 남성의 월 소득이 배우자보다 더 높았

다. 그 결과 배우자간 평균 매월 순소득의 차

이가 첫 자녀 출산 전에는 1.020 DM에서 둘

째 자녀 출산 전 2.678 DM으로 증가하였다

(Vaskovics and Rost 1999, 45).

결론적으로 보면, 1992년 법 개정으로 남

녀근로자가 세 번까지 번갈아 양육휴가를 사용

할 수 있고 양육휴가기간이 3년으로 확대되고 

이전 직장으로의 복귀보장이 도입되었다. 따라

서 양육휴가 사용률도 높아지고 이전 시기보다 

더 오랫동안 휴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전

의 직장복귀보장에 있어 법이 규정한 기간 내

에 휴가를 사용하면 이전 직장의 복귀에 어려

움이 없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의 휴가 사용

자들이 법이 규정한 기간 보다 더 오랫동안 휴

가를 사용함에 따라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

리고 양육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중단

하거나 짧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해야 했다. 이

와 더불어 낮은 수준의 양육휴가급여 및 급여 

수혜를 위한 소득상한성과 임금 상승에도 낮은 

급여의 수준이 조정되지 않음으로 임금을 대체

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가정의 재정악화를 

가져왔다. 이런 낮은 수준의 재정 지원으로 한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을 

버는 남성의 휴가 사용은 기대할 수 없다. 따

라서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휴가를 사



                     90년대 서독의 사회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그 결과 125

용하게 되어 전통적인 성별분업이 강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2. 보육정책 

아이를 둔 일하는 여성을 돕기 위한 보육

정책의 변화도 있었다. 독일에서 가족 내의 돌

봄은 전통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 했다. 

그리고 가족정책에서는 서비스 급여보다는 현

금급여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아동보육이나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은 

충분하지 않았다(Kaufmann 1995). 따라서 아

동양육은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간

주하여, 보육시설 및 유치원 그리고 학교가 반

일제로 운영되었다(Gottschall and Hagemann 

2002). 특히 3세미만의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은 매우 부족하였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낮았

다. 베커(Becker 1999, 204)의 연구에 의하면 

1994년 서독에서 3세 미만의 아동 중 공공 보

육시설 이용률은 2.2%이었고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률은 1.7%이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

는데 대체적으로 북쪽지역이 남쪽지역보다 보

육시설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에 3-6세 미만

의 아동 중 유치원 이용률은 85.2%에 이르렀

고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률은 단지 14%뿐이

었다(Becker 1999,204). 이러한 유치원 이용

률은 90년대보다 70년대에 변화의 폭이 컸다

고 할 수 있다. 1970-1980년 사이의 유치원 

이용률은 38%에서 78%로 급증한 반면에 

1986-1994년 사이의 유치원 이용률의 변화의 

폭은 79%에서 85.2%로 크지 않았다. 게다가 

1994년 유치원시설의 83%가 오전반 및 오후

반 등의 반일제 혹은 점심식사를 겸한 반일제

가 대부분이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보육서비스 

제공과의 관계에 대한 쉬어스만(Schiersmann 

1995)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6세 미만의 자

녀의 돌봄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일제로 이

루어졌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

들의 돌봄은 대부분이 어머니 자신(84%)에 의

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서독의 일하는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스스로가 자녀를 돌보

는 것이 가능했다(Engelbrech and Jungkunst 

1998, 3)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배우자 혹

은 파트너(34%), 조부모(45%), 친척(10%), 사

적 돌봄(10%)등과 같이 돌봄이 사적으로 이루

어졌고 공공영아보육시설(Kinderkrippe)은 5%

로 아주 미미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와 마찬가지로 3-6세의 아동들의 돌봄에서도 

사적 돌봄은 여전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연

령 아동의 69%는 어머니 자신(69%), 배우자 

혹은 파트너(31%), 조부모(33%), 친척(8%) 그

리고 사적 돌봄(7%)같이 사적으로 돌봄이 이

루어졌다. 공공유아시설에서는 57%로 3-6세 

아동의 돌봄에 있어 영아보다는 공적 유치원

(Kindergarten)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가족의 양립 개선을 위해 서

독의 일하는 여성들은 공공보육시설과 종일제 

보육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원하였다2).

(Schiersmann)의 연구를 통해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서독 여성들의 대부분은 일하지 

않거나 시간제근로를 하였는데, 이는 공적보육

시설의 부족과 반일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

2) 3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일하는 서독여성들은 

노동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의 보육(35%) 혹은 

집 근처의 종일제 보육시설(29%)을 원하였다. 3

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점심식사가 있

는 반일제(25%), 좀 더 이른 보육시설의 개점 

시간(16%), 지속적인 개점(23%), 저녁 보육시간 

연장(10%), 휴일보육(27%), 집 근처 보육시설

(4%), 노동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의 보육(20%)

을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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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부터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모든 아동

에게 유치원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이 법적 권리는 시간제 

근로 기반 위에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종일제

와 3세 미만의 아동보육(Krippebetreuung) 혹

은 6세 이상의 초등학생보육(Hortbetreuung)

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항상 부족

하였다.

이러한 부족한 공적 보육시설과 반일제 중

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노동중단 혹은 양육휴가 이후 

재취업 시에 짧은 시간제 근로를 택하거나 노

동시장으로의 진입의 어려움을 갖게 할 수 있

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5년 말 양

육휴가 실시자의 반이 양육휴가 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보육서비스

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자녀출산 및 양육의 문

제 해결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부족하고 반일제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은 

1.5인(Anderthalb-Person)을 전제하는 직업체

계와 연동되어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사회보장이 되는 종일제 고용형태에서의 취

업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직업체계는 항상 직업생활에서 매일 

8시간 이상을 일할 것과 반면에 가정 내의 가

사와 돌봄 노동으로부터 면제 받는 것을 전제

한다. 다시 말해 초과근무시간도 가정하나 출

퇴근 같은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Kruger 20

00, 17; Schiersmann 1995, 100). 이런 맥락

에서 1992년 지속적인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주당 노동시간은 

38.1시간이었다. 여기에다 휴식시간 및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종일제 근로를 위해 매일 9.2

시간이 필요하다(Backer and Stolz-Willig 19

93, 547).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종일제 

근로와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을 양립하기

가 어렵다. 즉, 초과근무와 긴 휴식시간이 일

상적인 종일제 노동과 반일제 보육서비스는 서

로 맞지가 않으므로 종일제로 일하는 여성들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 어렵다. 그래서 시간제 근

로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나 4시간의 시

간제 근로 또한 반일제 보육서비스에 맞추기가 

쉽지 않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해서는 종일

제 혹은 시간제 근로이든 돌봄 노동을 위해 반

쪽짜리 인력, 즉 일종의 시간제근로자가 필요

하다. 그러나 여성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할 수 

없거나 고용을 원하지 않을 때 짧은 시간제 근

로(Geringfügige Teilzeitarbeit)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국공립종일보육시설 및 3세 미

만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부족 등의 은 정

책지원 수준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오히

려 이것은 경력단절이나 혹은 시간제근로 특

히, 짧고 사회보장도 되지 않는 불안정하고 짧

은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여성의 역할을 사적 영역에서 어머

니 혹은 아내로 규정하고 제한하는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과 관련이 있다. 

3.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에서의 현황

1) 결혼한 여성의 일에 대한 관심과 경제  

       활동

60년대 중반 이후 일하기를 원하는 결혼한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90년대 초 노동

시장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에 대한 

욕구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의 높은 구직에 대

한 준비에서 볼 수 있다(Engelbrec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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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52).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의 10분 1

이상 혹은 18-60세 여성의 6%정도가 일자리

를 찾았다. 이들 중 46%는 좀 더 나은 직업을 

구할 기회를 위해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하고 

32%는 덜 관심을 끄는 일도 취하였다. 이러한 

일에 대한 욕구는 일하지 않는 여성들뿐만 아

니라 일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노동시장의 위기는 점차

로 증가하는 여성의 일에 대한 욕구를 실현화 

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여성 

노동 참여가 종일제에서 시간제 노동형태로 이

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참

여율이 80년대에 비해 정체되었다. IAB(Engel

bruch, Gruber and Jungkunst 1997,153)에 

의해 조사된 결혼한 서독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시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

혼한 서독 여성들 중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1

977년 38%에서 1986년 46%로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가 1995년에는 48%로 증가율이 80

년대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

혼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어느 특정한 연

령집단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

의 점차 증가하는 노동시장참여의 경향은 6-1

5세 연령의 아이가 있는 여성(48%에서 60%

로)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개 35-45세(52%에

서 57%로)와 45-55세(43%에서 58%로)의 여

성에서 두드러졌다. 반면에 25-35세(52%에서 

41%로)와 6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

(33%에서 28%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되

었다.

같은 시기에 종일제에서 시간제로의 전환

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결혼한 시간제 근로자

의 비율은 1986년 19%에서 1995년 28%로 

증가하였다. 모든 연령대의 결혼한 여성의 시

간제 근로는 70년대 이후 증가하였으나, 80년

대 중반 이후 35-45세와 45-55세의 여성의 

시간제 근로비율은 평균이상으로 강하게 급증

하였다. 반면에 결혼한 여성의 종일제 근로는 

1986년 27%에서 1995년 20%로 감소되었으

나, 45-55세의 여성 집단만이 예외적으로 증

가하였다. 

또한 엥엘브레히 외(Engelbrech et al. 

1997)의 연구에 의하면 1986-1995년 기간에 

전체 여성근로자와 결혼한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한다. 전자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에서 59%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후자는 46%에서 48%로의 미미

한 증가를 보였다. 시간제근로비율에 있어서는 

전자는 15%에서 24%로, 후자는 19%에서 

28%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전자의 종일제 근로비율은 정체되었

으나 후자의 비율은 27%에서 20%로, 특히 6

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결혼한 여성의 종일제 

비율은 33%에서 28%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

해 자녀의 연령이 어떠하든 자녀가 있는 여성

의 종일제 비율은 감소하고 시간제 근로는 증

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90년대의 6세미만

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 감소는 양육휴가

의 개혁과 3-6세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재

취업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Engelbrech and 

Reinberg 1998, 75).

2) 자녀가 있는 여성의 전형적인 노동참여 

   형태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 이후 결혼한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미약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은 후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는 비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시간제 근로의 특징을 보인다. 즉, 90년대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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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출산 이

후 일을 더 오래 중단했다가 재취업 시 시간제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비지속적인 노동참여 형

태를 보였다.

70년대 이후 여성은 자녀 출산 후 경력중

단과 시간제 근로 형태로 노동시장 참여를 하

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양육휴

가의 도입과 점차적인 확대 이후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특징은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홀스트와 쉬

프(Holst and Schupp 1996)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은 SOEP의 

자료를 활용하여 1984-1993년의 시기

(Periode)를 세 시기로, 기간 I(1984-1987), 

기간 II(1987-1990), 기간 II(1990-1993)으로

I 나누어 자녀의 유무, 연령, 고용형태 및 고용

지속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변화를 장

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Holst 

and Schupp 1996, 176-177)에 의하면 우선, 

자녀출산 후 노동중단을 하고 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은 여성들의 비

율이 증가하였는데 기간 I에서는 비율이 23%

에서 기간 III에서는 35%로 큰 폭으로 증가하

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고용 상태를 보게 되면 

기간 I에서는 17%가, 기간III에서는 11%만이 

기간 내에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다른 일 혹은 직업으로의 이

행의 변화를 보면 1번 이상 다른 직업으로의 

이전한 비율이 기간 I의 14%에서 기간 III에서

는 22%로 높아졌다. 이를 통해 90년대 이후 

젊은 여성들은 기간 I보다 1990-1993년 사이

인 기간III에서 자녀출산 직후 완전히 그리고 

더 오랫동안 노동중단을 한 여성의 비율이 높

았고 비지속적인 노동형태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와 관련하여(Holst and 

Schupp 1996, 179-180, 182-183) 자녀출산 

후 기간 내에 한번이라도 시간제 근로를 한 여

성의 비율이 기간 I에서는 48%, 기간III에서는 

53%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는 지속적이지 않았다. 자

녀출산 후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의 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비율은 모든 시기에서, 기간 I 8%, 

기간 II 4%, 기간 III 6%로 평균이하의 낮은 

수준이었다. 모성의 시기라 할 수 있는 26-35

세의 젊은 여성들도 모든 시기에 지속적인 시

간제 근로의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36-45세

의 여성, 즉 6-15세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에

게 있어 시간제 근로는 기간 III에서 지속적인 

고용형태로서 의미를 획득하였다. 반면에 종일

제 근로는 지속적인 근로형태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에게 의미가 상실되었다. 특히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지속적으로 종일제 근로를 하는 

비율은 13%에서 4%로 감소되었다. 대신 자녀

가 없는 여성들에게 종일제 근로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한 연구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더라도 

(Engstler 1997, 115)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시간제 근로는 노동시장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

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90년

대의 여성 노동시장참여가 이전 시기보다는 미

미한 증가를 보였을지라도 시간제 근로 기반 

위에 확대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6

세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주 20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로 비율은 1972년 7.7%에서 

1996년 18.6%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이들의 

종일제 근로비율은 18.2%에서 10.6%로 축소

되었다. 게다가 사회보장이 의무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율은 7.9%에서 5.8%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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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재교육 프로그램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은 

1969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해 직업재교

육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고 특히 통일 이후 구조적인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 위기 속에서 개혁되었

다. 1969년 제정된 고용촉진법은 예방적으로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높은 취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래서 모

든 근로자는 직업재교육(Fortbildung und 

Umschulung)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비와 수강비용도 보장되었다. 

생활비는 마지막 실소득의 90%으로 임금대체 

수준이고, 물질적인 생계부양을 보장하고 프로

그램 참여에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1976년 1월1일에 예산구조법

(Haushaltsstrukturgesetz)에 의해 첫 번째 중

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정책 지원 대상자가 모

든 근로자에서 실업자로 바뀌면서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한정되었다. 즉 

지원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이전 지난 3

년 내에 최소한 2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

자리에서 일을 했거나 혹은 실업급여와 실업부

조를 받은 근로자에 제한되었다. 게다가 긴급

형과 목적형 프로그램으로 구별되었다. 긴급형 

프로그램은 실업자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근

로자 그리고 직업 수료증이 없는 자만 지원 대

상이었다. 그리고 생활비도 감축되었는데 긴급

형 프로그램은 마지막 실소득의 80%, 목적형 

프로그램은 58%로 실업급여 68%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었다. 

한편, 고용촉진법은 1993년 초부터 1994

년까지 11번의 개정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개

정으로 재정을 견실하게 구축하자는 생각에 의

한 직업재교육정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

고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이 변화하였다. 직업재

교육의 목적은 예시적이고 예방적인 훈련에서 

단기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반응하는 것으로 제

한되었다. 이에 상응해 지원 대상자는 지속적

으로 실업자와 사회보험가입자로 제한되었다. 

생활비 지원수준은 뚜렷하게 감소되었다. 

1994년 제11차 법 개정으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로서 생활비와 수강

비용 등과 같은 개인적인 지원에 대한 법적 권

리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긴급형 프로그램의 

생활비와 수강비용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법

적 권리는 노동청의 평가 업적으로 전환되었

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은 노동청의 조사와 

승인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를 위해 3년 내에 

2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에 고용되었

거나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었다. 

이와 동시에 생활비의 수준이 1993년 마

지막 순소득의 65%에서 1994년 60%의 실업

급여 수준으로 떨어졌다. 생활비 수급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업자는 수강비용만 보

장되었는데,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후 이어

서 최소한 3년 동안 사회보장이 되는 일자리

에 고용되어야 함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지키

지 않을 시에는 지급되었던 것을 반환해야 한

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이러한 직업재교육에 대한 법 규정은 여성

의 직업재교육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끼쳤

다. 빌켄스(Wilkens 2005,512)의 연구에 의하

면 생활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30.1%가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참여를 포

기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이로써 생

활비 지원이 직업교육준비 혹은 참여에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비 지

원대상자의 전제조건과 충분하지 않은 재정적

인 지원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진입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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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지속적인 노동경

력을 가졌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

로자들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었다. 

90년대의 생활비 지원 대상 자격조건은 70년

대보다 더 제한적이었고 생활비 지원 수준은 

더 낮고 감소되었다.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는 70

년대와 80년대의 시기에 점차적으로 증가하였

다. 참여비율은 1979년 27.7%에서 1984년 

29.3%를 걸쳐 1988년에는 33.7%로 증가하였

다(Ochs and Seifert 1992, 443). 이러한 증

가 경향은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나타나지 않

았다(Gottschall 1991, 401). 성별 및 여성 내

부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1988년 여성의 직업

재교육 참여비율은 13%이었고 남성의 참여율

은 23%로 더 높았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

후 고학력의 지위가 높은 여성들의 직업교육 

참여율은 거의 정규직 남성들과 별 차이가 없

었다. 반면에 학력이 낮고 시간제근로를 특히, 

짧은 시간제근로를 하는 여성의 참여비율은 낮

았다.

90년대에도 여성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의 

미미한 참여증가와 비지속적이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직업교육에서의 배

제는 특징적이었다(Ochs and Seifert 1992; 

Ochs and Seifert 1994; Wilkens 2005). 이

와 더불어 사회 계층간의 참여율의 차이도 여

전하였다. 

정리해보면, 90년대의 보육정책과 양육휴

가정책의 결과로 어린 자녀가 있는 서독 여성

들은 특히, 저학력의 여성들은 노동 중단과 비

지속적이고 짧은 시간제 근로의 특징을 보인

다. 또한 이들은 재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

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법 개

정으로 지속적으로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의 지

원 대상자는 실업자와 사회보험가입자로 제한

되고 선별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활비 지원 수

준은 뚜렷하게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청

의 조사와 승인에 의해 보장받게 됨으로써 수

혜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졌다. 이러한 정책지

원수준과 방법은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노

동중단과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

들의 직업재교육프로그램의 참여로부터 배제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 지원수준

과 결과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특징과 관

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5. 연금정책

독일의 연금에 대한 법적 권리는 임금노동

을 전제하고 보험의 원리에 의해 보장된다. 이

러한 임금노동은 노동시간과 지속기간과 관련

하여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노후보장의 수준은 1957년 연금개혁법 이후 

수지상등의 원칙(Äquivalenz)에 의해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보험료에 비례하였다. 따라서 노

동지위와 임금소득에 따른 사회보장의 선별성

이 존속되었다. 따라서 1957년 연금개혁법에

서 모든 보험가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60% 

수준의 연금은 40년간 종일제 근로를 통해 획

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균소득자가 26년간 

혹은 평균 근로소득의 66%를 버는 근로자가 

40년간 보험료를 지불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

비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Quack 

1993, 35).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있는 노후

보장은 정규직 고용형태 즉, 평생 지속적인 종

일제 근로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자

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경력은 비지속적이고 

자녀양육의 이유로 시간제근로에 종사하였다. 

그래서 은퇴시기에 여성들의 평균적인 보험기

간은 24,3년이고 근로소득에 따른 연금조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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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Entgeltrelation)은 평균이하로서 노동자연

금보험에서는 0,56, 근로자연금보험에서는 

0,75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여성의 평균적으로 

짧은 보험기간과 낮은 수준의 임금소득은 

1957년 연금개혁법 이후 여성들의 노후연금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1972년 연금개혁법을 통해 과거의 

차별을 조정하기 위해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

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서 1972년 이전까지의 

보험가입기간도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제도를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연금을 조정하였다. 연금

산정을 위해 모든 저임금을 모든 가입자의 평

균소득의 75%의 가치로 상향조정을 하였다. 

여기서 시간제근로형태로 보험에 가입한 근로

자도 이익을 얻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보험 기

간이 25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한정되었

다.

그러나 위의 규정이 1992년 연금개혁법에 

의해 1992년 보험가입연도까지 25년 대신 35

년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이전처럼 모든 저

임금에 대한 연금조정이 같게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내에서도 구분을 

하여 평균 개인의 측정기준의 1,5배를 하여 최

대한 모든 가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75%까

지 상향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1972년 연금 개혁을 통해 최저 임금에 대한 

연금은 낮은 소득으로 인한 차별을 조정하였고 

시간제 근로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이

익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1992년 연금개혁법

의 최저 임금에 대한 새로운 연금산정방식은 

최저소득층 일부와 시간제 근로자의 짧은 근로

시간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이전처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가 시

간제 근로와 이로 인한 평균이하의 낮은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와 시간제 근로사이의 연금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노후의 보장 수준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직 근로

형태로 평균 4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연금은 

월 1558DM에 이르렀는데 반일제로 근로했을 

경우 767,80DM으로 2배 차이가 났다. 40년 

동안 반일제와 평균소득의 70%만 소득을 벌 

때 얻는 연금은 537,6DM으로 정규직 근로자 

연금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이르지 않았다

(Quack, 1993, 46). 

은퇴시기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서독에서 연금

수준은 성별과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1992년 평균남성의 연금은 1.754 DM이었고 

여성의 평균연금은 715DM으로 차이가 컸다. 

280만 여성들의 월 연금은 600DM 미만이었

고 250만 여성들은 자주적으로 연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다. 이러한 법적 권리가 없는 

여성들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였다. 그리고 배우

자도 낮은 연금을 수령하는 여성이거나 한 부

모 가족의 여성들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다. 

90년대에 자녀출산 후 혹은 양육휴가 후 

여성들은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로 재취업하고 

비지속적인 고용형태를 보였다. 그런데 연금의 

수준은 개인 보험기여금의 지불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의해 정해진다. 그래서 노동중단의 기

간이 길고 시간제 근로를 통한 임금소득은 노

후에 낮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개 짧은 보험가입기간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노동중단과 일과 가족의 이중적인 부담으로 상

대적으로 일찍 노동을 중단할 때 발생한다. 또

한 낮은 수준의 보험료는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동안 일어

난다. 이런 맥락에서 1992년 연금 개혁법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새로운 연금산정방식은 비지

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의 낮은 연



     Vol. 46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32

금 수준을 조정하지 않음으로 노후의 소득보장

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배우자 혹은 

국가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정책 지원수

준과 결과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70년대 이후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인 변화 

국면에서 여성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였다. 특히 90년대 젊은 

여성들 대부분은 자녀출산 후에 일을 중단하였

다가 이어서 자녀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이 되는 시간제 근

로를 기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기대하였

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가족 및 성별분업과 

노동참여에 대한 문화적 가치관이 남성생계부

양자 모델(생계부양자 전업주부모델)에서 이인

소득자 모델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Kohl정부, 특히 90년대에 여성들의 노동시

장 참여는 70년대에 비해 뚜렷하게 비지속적

인 노동형태의 특징을 드러내었다. 즉, 6세 미

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출산 후 완전

히 그리고 더 오래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이어

서 시간제 근로를 기반으로 비지속적인 노동시

장 참여를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 형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경력에서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였다. 이는 

국가의 사회정책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90년대의 서독에서 한 메달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정규직 고용형태 개념이 여전히 국가의 여러 

사회정책의 가치관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가는 양육휴가를 3년으로 연장

을 하였다. 그리고 양육휴가 제도 내에서 일을 

중단하고 아동 돌봄에 대해 낮은 수준의 재정

적 지원으로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재정적 지원은 여성들이 배우자 혹은 

국가에 의존 없이 자립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

하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부모 중 일

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의 양육휴가 사용

은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낮은 여성들 대부

분이 양육휴가 동안 그들의 소득 상실을 피하

기 위해 양육휴가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이러

한 낮은 재정지원 요소가 성별분업의 강화를 

이끈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서독 복지국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개선

되지 않은 90년대의 보육시설의 반일제 중심

과 공적보육시설 및 3세미만과 초등학생을 위

한 보육 시설의 부족 등의 보육정책은 많은 여

성의 노동중단을 유인하거나 혹은 뚜렷하게 노

동시간 단축을 이끌었다. 이러한 보육제도의 

요소들이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의 어

머니로 제한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유

지·강화한다. 

게다가 자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여성들

의 비지속적인 노동형태와 시간제근로는 직업

재교육프로그램과 연금정책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였다. 70년대에 비해 직업재교육에 참여하

는 동안 생활비에 대한 법적 권리의 자젹 조건

과 생활비의 수준은 90년대에 더 뚜렷하게 제

한되고 감축되었다. 그래서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여성들은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은 70년

대에 비해 1992년 연금법 개정의 새로운 연금

산정방식을 통해 비지속적인 근로형태와 시간

제근로로 인한 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그래서 비지속적인 시간제 

근로로 일하는 여성들은 지속적인 종일제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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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근로를 하는 여성과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

준의 연금을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짧

은 시간제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국가 연금 정

책에서 자주적인 급여 청구권을 얻지 못하였

다. 따라서 여성의 자주적인 노후보장은 달성

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금정책의 특징은 정책 

속에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개념과 관련이 있

다. 

따라서 한 메달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정규직 고용형

태 개념은 동일하게 90년대의 서독복지국가의 

양육휴가정책, 보육정책, 직업재교육프로그램, 

연금정책의 가치관으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시켰

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여성의 변화된 젠더 

가치관과 서독 복지국가의 정책들이 일괄적으

로 지향하는 전통적인 젠더가치관과의 불일치

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정책과 지

원에 반영하지 못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지원

을 하였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는 더 오래 동안 노동중단을 하고 비

지속적인 시간제근로 형태의 특징을 70년대에 

비해 뚜렷하게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형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경력에

서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

다. 이에 비해 70년대에는 여성들과 국가 정책

의 젠더 가치관이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일치하여서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특징

을 보이지만 90년대와는 다른 정책 지원과 방

법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형태와 삶의 질

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90년대의 서독처럼 한국사회도 특히 1997

년 경제 위기 이후 최근까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

서 여성들의 노동참여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 시점에서 서

독의 90년대 정책지원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여성들은 

어떤 노동시장 참여 형태를 원하는지를 국가적

인 차원에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원

하는 바를 반영하며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구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

지만 여성들이 자녀출산 후에도 지속적이고 사

회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

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돌봄이 많이 

필요한 어린자녀 양육기에는 근무시간 단축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비지속적이고 사회보

장이 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

이 아님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

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우선시 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복지정책의 과거와 현

재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경제적 자립과 평

등한 노동참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

들이 동일하게 성인 노동자 모델에 기반 해서 

모든 남녀를 시민노동자로 인식하고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충분하고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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